
삼성전자, 바운스백 특허로 발목
도쿄법원, 애플 특허침해 판결 … 우회기술 개발로 영향은 미미

삼성전자(대표 권오현․신종균․윤부근)가 일본 법원으로부터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아 이후

재판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.

일본 언론에 따르면,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6월21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<스마트폰 및 태블릿PC의 터치 조

작과 관련한 특허>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.

해당 특허는 이른바 <바운스백>으로 불리는 특허로, 애플이 전세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삼성과의 특허 싸움

에서 주요 무기 중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.

애플이 일본 재판에서 청구한 소송액은 1억엔(약 12억원)으로 재판부는 이후 심리에서 삼성이 부담해야 할

손해배상액을 결정할 계획이다.

삼성전자는 바운스백 특허 관련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미 우회기술을 개발해 최신제품에 적용하고 있

어서 기타제품의 현지 판매에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

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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